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 2022. 3. 18.>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조세특례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신청 조세특례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출자금, 조합등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중 본인

이 신청한 조세특례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